
[별지 제45호양식] <개정 2015.8.13.>
투 표 안 내 문 발 송 용 봉 투

(앞    면)

(뒷    면)

주 : 1. 이 봉투는 구·시·군위원회가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보내는데 사용한다.
2. 봉투의 규격은 가급적 우편법규에 의한 규격봉투의 크기로 하되, 동 규격 봉투로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
동봉할 수 없는 때에는 투입이 가능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.

3. 우편요금을 후납하는 경우에는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4. 이 봉투를 일부가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로 제작하는 때에는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세대주의 성명·주소를
볼 수 있도록 앞면의 기재사항의 배열을 조정할 수 있으며, 봉투의 빈자리에는 투표참여·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.

5. "성명"은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한다.

 ○○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
    (전화번호 :       ) 

우편번호

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

요금후납

○○우체국

주  소

성  명

우편번호

※ 이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

거나 우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